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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문은 국의 기록물 공개  서비스에 한 제도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황을 고찰하 다. 

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 제도의 고찰을 하여 1949년 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반포된 각종 법규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 기록 의 온라인 서비스 건설 황  북경시기록

 사이트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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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ystem of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nd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have been reviewed. Throughout laws and regulations of archives 

management since fou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ated to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re analyzed. This paper also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of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and web service of Beijing archives.

Keywords: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in China,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in 

China,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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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록의 이용과 보 은 기록물 리에 있어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다. 기록물의 이용은 기록

물 리 업무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요한 경로

이다. 한 기록물은 이용을 통하여 그것의 가

치를 실 함으로써 기록물 보존의 의미를 한층 

신장시킨다.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는 체 

기록물 리 과정과 한 련을 가지고 있으

며, 그것은 기록물 리제도 건설의 요한 포

인트이다. 기록물의 이용은 기록물의 공개, 공

표와 서비스 등의 제도를 통하여 실 된다.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는 기록 의 폐쇄성

을 변화시키고, 사회 들에게 기록물과 기

록물정보에 한 자유롭고 평등한 근을 보장

하는 기록 의 요한 업무  하나이다. 18세

기 말 랑스가 명 이후  의미의 기

록 을 건립하고 시민들에게 기록물에 한 공

개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 기록물 리기 이 소유한 기록물과 기록

물정보에 하여 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국 한 기록물에 해 공개원칙을 채택하

고 있으며, 1987년 ｢ 국인민공화국당안법(中

华人民共和国档案法)｣ - 이하에서는 당안법

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기록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재까지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의 행 공공기 의 정보공개는 2007년 1월 

반포되고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 화인

민공화국 공공정보공개조례(中华人民共和国

政府信息公 条例)｣에 의해 진행된다. 이 조

례는 행 공공기 의 정보공개  서비스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

스에 한 규정이 없어,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

스는 여 히 ｢당안법｣과 ｢ 화인민공화국 당

안법실시 법(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

办法)｣ - 이하에서는 당안법실시 법이라 칭함 

- 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의 구체 인 실천은 

국의 기록물 리업무 원칙인 “统一指导 分级

管理”에 의거하여 국가와 앙기록물행정 리

부문이 국의 기록물 리사업을 주 하며 

국의 기록물사업에 하여 기획, 조직, 조정하

여 제도를 통일하고, 각  지방 기록물행정부

문이 각 기록 의 기록물 리업무의 지도와 감

독을 실시한다. 즉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가 

국가와 앙 기록물행정 리부분인 <국가당안

국>에 의해 정해진 큰 틀 안에서 각 기록물 리

기 인 기록  단 로 실시된다. ｢당안법｣이 

각  기록 의 기록물 공개 기한, 공개 범 , 공

개 상 등의 큰 원칙을 규정하고, 각  기록

은 각 기록 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방시간, 기

록물의 제공 방법, 이용자 신분의 확인 등 기타 

실천 사항을 정하여 과 기 들에게 기록물

을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오 라인과 온라인

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본 문은 

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에 한 법률에 

한 제도의 고찰과 20세기 후반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의 기록물정보사이트의 건설과 북경

시기록 의 기록물 웹서비스 황을 로들어 

국의 온라인을 통한 기록물의 웹서비스 황

에 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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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

2.1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 건립

국에서는 기록물공개를 “당안개방(档案

放)”이라고 부른다. 당안개방의 의미는 기록물

리기 이 보 하고 있는 기록물 에서 일정

기한이 지난 기록물의 통제를 해제하여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

물의 공개는 기록물 서비스의 필수조건이며 

제 조건이 된다.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1949년 10

월 1일 화인민공화국 성립에서 1980년 이

까지, 1980년부터 ｢당안법｣이 실시되기 이 인 

1987년까지, 1988년 당안법 실시에서 재까지

의 3단계의 역사  발  과정을 갖는다.

첫 번째 단계인 1949년 화인민공화국 성

립에서 1980년 이 까지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

스는 이용 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공산당

과 기 의 업무종사자에게만 부분 으로 이루

어졌다. 국의 각  국가기록 은 20세기의 

5,60년 에 건립되었다. 건립 기의 각  기록

에는 사회에 한 기록물공개  서비스제도

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기록물의 이용 제공 범

는 주로 당과 각  기 의 내부 업무에만 제한

으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 다. 1960년 3월 

국의 <국가당안국>이 반포한 ｢성 당안 업

무 잠행통칙(省档案馆工作暂行通则)｣과 ｢

당안 업무 잠행통칙(县档案馆工作暂行通

则)｣에 “당안1) 이용자는 반드시 기 의 소개

서가 있어야 하며, 이용의 목 과 범 를 분명

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 상자를 제한하는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는 1961년 12월에 국의 <국가당안국>이 반포

한 ｢기 당안실공작 통칙(机关档案室工作通

则)｣에도 볼 수 있다. “당안 리인원은 반드시 

기 의 역사와 보 하고 있는 당안을 숙지하여 

기 의 업무를 이해하고, 당안과 자료를 기

의 지도자와 업무에 서비스해야한다”라고 규정

하여 기록물과 자료의 공개와 서비스 상을 

기 의 지도자와 기  내부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1949-1979년 반포된 국의 기록물 공개

와 서비스 정책은 <표 1>과 같다.

두 번째 단계인 1980년에서 1988년의 ｢당안

법｣실시 이 까지의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

비스는 1980년  국이 개  개방을 표방하며 

사회, 정치 등 각 방면에 변화가 오면서 많은 

향을 받았다. 학계의 역사기록물의 공개 요

구가 기록물에 한 외 공개의 물길을 열었

다. 1980년 개  개방의 사회  분 기와 학술

계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 정부와 공

산당 앙은 학술계에 1947년 이 에 형성된 당

안(당안 문용어로 역사당안이라 이른다)을 공

개하 다(王改娇 2005).

1980년 <국가당안국>이 국무원의 비 을 받

아 반포한 ｢역사당안의 개방에 한 몇 가지 의

견(关于 放历史档案的几点意见)｣에서 

한 “첫째 1949년 이 에 생산된 역사당안 즉 

화인민공화국 성립 이 의 구 정권의 당안은 

소수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는 국

의 사학계와 련기 에 공개한다. 둘째 1949년 

 1) 당안은 기록물에 해당하며, 본문  인용한 문장에서는 당안을 기록물로 번역하지 않고 그 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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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일시
한 국 어 명 칭
 국 어 명 칭

비고

1 1958-09-20

공 앙 공청비서국, 국가당안국의 농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결합한 선 교육활동의 
개에 당안자료 이용업무에 한 통지

中共中央办公厅秘书局､国家档案局关于结合农村社会主义和共产主义宣传教育运动
大力 展档案资料利用工作的通知

실효

2 1959-11-09

화인민공화국공안부, 국가당안국의 과 괴뢰정권 정치당안의 정리, 보 과 이용문제에 
한 몇 가지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国家档案局关于敌伪政治档案的整理､保管和利用问题的几
项规定

실효2)

3 1960-07-02
공 앙 공청의 앙역사당안 사용에 한 규정

中共中央办公厅关于使用中央历史档案的规定
실효

4 1961-03-18
명역사문건  자료의 보 과 사용에 한 몇 가지 의견

关于对革命历史文件､资料保管与使用的几点意见
실효

5 1966-03-05
명역사문건  자료의 보 과 사용에 한 몇 가지 의견

关于对革命历史文件资料保管与使用的几点意见

6 1959-06-03
당안업무의 수 을 한단계 높이고 당안자료의 이용업무를 극 개하여 사회주의 사업을 
해 서비스한다.

进一步提高档案工作水平，积极 展档案资料的利用工作，为社会主义事业服务

7 1963-07-16
국가당안국의 각 당안부문의 업무를 강화하여 목 의 사회주의교육 운동을 한 서비스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关于各级档案部门加强工作为当前社会主义教育运动服务的通知
실효

8 1965-03-02
국가당안국의 기록 에서 제공하는 당안이용실태 철 조사 통지
国家档案局关于认真检查档案馆提供档案利用情况的通知

<표 1> 1949-1979년 반포된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

이 에 형성된 당의 명역사당안은 반드시 이

용을 제한해야 할 특정부분을 제외하고 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 에 공개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시기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역

시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 상을 사학계

나 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  등으로 이용 

상자를 특정함으로서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

를 제한하 다.

198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 상이 일반(개인)에게 까지 확

되었다. 1982년 11월에 반포한 ｢역사당안 개

방문제에 한 보고(关于 放历史档案问题

的报告)｣에서는 “ 화인민공화국 성립 이 의 

모든 역사당안  당과 국가의 기 에 한 내

용에 계되지 아니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모두 국내의 당정기

, 부 , 단체, 기업과 사업단 , 과학연구 부

문에 개방한다. 각  당안 은 그들을 해 서

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 보고에서는 외국의 학자와 유학생에 

한 국의 역사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하여

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을 보면 “외국

학자와 유학생이 국의 역사당안에 하여 학

술 연구를 하는 상황에서는 련 부문이 국제

 2) 1981년 반포된 ｢关于旧政权档案集中保管的请示｣的通知로 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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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 학술 교류의 개를 해 극 으

로 조하기 하여 상호평등 원칙과 국내외 

구별의 원칙을 가지고 환 하고 신 하게 처리

해야한다.”라고 규정하 다.

그러나 1883년 4월 공 앙 공청과 국무

원 공청이 반포한 ｢기 당안공작조례(机关档

案工作条例)｣에 “기 기록부문이 보 하고 있

는 기록물은 행기록물로 주로 본 기 과 상

 기 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공개의 

범 에 속하지 않는다. 외 으로 이용을 제

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  주  기 의 비

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시기

에도 1949년 이후 화인민공화국이 생산한 기

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는 여 히 당과 기록물 

생산기  혹은 상  기 을 상으로 제한하고, 

생산기  이외의 기 이나 개인이 1949년 이후

에 생산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  

기 의 허가를 필요로 했다.

비록 역사당안에 제한된 공개와 서비스이지

만 이 시기에 이르러 각 기 이 보 하고 있던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의 범  한 확

되었다. 1949년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제외

한 역사기록물에 한 외 인 공개와 서비스

는 이용자의 범 가 이미 개인과 외국인까지 

확 되었다. 단 구체 인 실행 세칙은 1986년

에 ｢당안  건설과 역사당안의 개방 강화에 

한 보고(关于加强档案馆建设和进一步 放

历史档案的报告)｣로 반포되었고 ｢외국조직

과 개인이 우리나라 당안 이용 시행 법｣이 

1991년에 반포되었다. 1980-1987년 반포된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은 <표 2>와 

같다.

반포일시
한 국 어 명 칭

 국 어 명 칭
비고

1 1980-03-17
역사당안개방에 한 몇 가지 의견

关于 放历史档案的几点意见
실효3)

2 1982-11-20
역사당안개방 문제에 한 보고

关于 放历史档案问题的报告

3 1983-10-06
국역사당안 정리 출  계획 좌담회 요지

全国历史档案整理出版规划座 会纪要

4 1986-02-07
｢각 국가당안 의 당안수집범  규정｣과 ｢당안 의 당안개방 임시집행방법｣ 통지

｢各级国家档案馆收集档案范围的规定｣与 ｢档案馆 放档案暂行办法｣的通知

5 1986-02-16

국가당안국 각 당안기 의 당안제공이 당사자료 수집, 편사수지 등을 해 복무하는 

몇가지 문제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关于各级档案部门在提供档案为党史资料征集､编史修志等服务工作中

几个问题的通知

실효4)

6 1986-09-11
당안건설의 강화와 역사당안개방의 진일보에 한 보고 통지

｢关于加强档案馆建设和进一步 放历史档案的报告｣的通知

7 1987-10-05
국가당안국, 국가물가국의 당안 이용료 련규정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国家物价局关于利用档案收费有关规定的通知

<표 2> 1980-1987년 반포된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

 3) 1982년 국가당안국이 반포한 ｢역사당안개방 문제에 한 보고｣로 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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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인 1988년 ｢당안법｣실시 이후 

재까지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국의 기

록물 공개와 서비스의 발 에 획기 인 변화를 

가져왔다. 1987년 9월 인 상무 에서 제정

하고 1988년부터 실시된 ｢당안법｣은 재 국

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한 유일한 법률이

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1990년 국무원의 비

을 얻어 1990년 11월 19일에 국가당안국령으로 

반포되었으며 1999년 5월에 수정되었다. ｢당안

법｣과 ｢당안법실시 법｣은 국의 기록물 리

에 한 법률  환경을 제공하 으며,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의 민주화를 실 하 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 법｣에는 “국가당안

5)이 보 하고 있는 당안은 일반 으로 형성

된 후 30년이 지나면 반드시 사회에 공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

스 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에게까

지 확 된 것이다. ｢당안법실시 법｣에도 기록

물의 종류에 따른 공개 시기, 이용자에 따른 공

개와 서비스 방법, 기록물의 공개 철차와 비  

해제 방법 등에 한 규정을 만들어 기록물공

개와 서비스 실천의 기반을 다졌다. ｢당안법｣

과 ｢당안실시 법｣이 실시된 이후 1992년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各级国家档案

馆 放档案办法)｣이 실시되었고, 1987년 ｢당

안 이용 수수료 련 규정(关于利用档案收费

有关规定)｣, 1991년 ｢외국조직과 개인이 우리

나라 당안 이용 시행 법(外国组织和个人利

用我国档案试行办法)｣ 등이 제정되어 기록

물 이용 수수료, 이용자의 범 , 기록물의 공개, 

공표와 서비스에 한 정책을 충실하게 하 다. 

1987부터 재까지 반포된 국의 기록물 공개

와 서비스 정책은 <표 3>과 같다.

1949년 이후 반포된 국의 각  국가기록

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한 규정은 모

두 30개6)로 1987년에 제정된 ｢당안법｣과 ｢당

안법실시 법｣을 기본법규로 삼고 있다. 각 규

정은 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 제도의 기본

인 틀을 이루고 있으며, 기록물공개와 서비

스의 상  기록물의 범  확 를 기 으로 

살펴보면 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 제도는 

이용자의 제한, 기록물의 부분  공개, 이용자

에 한 차별 공개에서 개방 이고 체 이며 

평등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2.2 국의 기록물 공개와 공표 제도

기록물의 공개와 공표는 합법 인 권리를 가

진 기록물이용자의 기록물에 한 근의 제

이며 기록물 서비스의 필수 조건이다. 기록물

은 공개와 공표를 통하여 사회 에 한 걸은 

더 다가간다. 기록물의 공개는 기록물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 무게 심을 둔 제도이고 기록물

의 공표는 일정한 방법을 통하여 모종의 기록

물을 처음으로 사회에 알리어 으로 하여  

기록물을 이해하고 기록물의 내용 등에 하여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2.2.1 국의 기록물 공개제도

행 국의 기록물 공개는 ｢당안법｣과 ｢당

 4) 1991년 12월 26일 반포된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으로 체됨.

 5) 당안 은 기록 에 해당함, 본문  인용한 문장에서는 기록 으로 번역하지 않고 당안 을 그 로 인용함.

 6) 과학기술기록물과 부문당안 , 문당안 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한 규정은 제외된 수량임.



국의 기록물 공개  서비스 황  111

반포일시
한 국 어 명 칭

 국 어 명 칭
비고

1 1988-02-12
국가당안국의 당안 이용료 련규정에 한 통지의 보충설명

国家档案局关于利用档案收费有关规定的通知的补充说明

2 1988-04-20
국가당안국의 비 보 개방 문제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关于密码电报 放问题的通知

3 1988-08-11

국가당안국의 ｢ 국의 일부 성 이상 당안 의 당안개방  기 작업 가속을 한 좌담회 

요지｣ 인쇄 발행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关于印发｢全国部分省以上档案馆档案 放及加快基础工作座 会纪要｣

的通知

4 1989-07-14

국가당안국의 공안, 검찰, 법무기 이 사건처리를 한 당안 열람시 무료서비스 실시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关于为公､检､法部门办案 阅档案实行无偿服务的通知

5 1988-10-26
｢과학기술당안 정보자원의 개발이용 임시 집행방법｣의 통지

｢ 发利用科学技术档案信息资源暂行办法｣的通知

6 1989-10-30
국가당안국의 당안출 물과 출 업무 정돈 황 보고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关于报 整顿档案书刊和出版工作情况的通知

7 1990-02-14
｢당안업무 국가비   비 등 의 구체  범 규정｣의 통지

｢档案工作中国家秘密及密级具体范围的规定｣的通知

8 1991-09-27
｢각  국가당안  수장당안의 비 해제와 사용범  구분통제 임시집행 규정｣의 통지

｢各级国家档案馆馆藏档案解密和划分控制使用范围的暂行规定｣的通知

9 1991-12-26

｢각  국가당안  당안개방 법｣과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의 우리나라 당안 이용에 한 

시행 법｣ 련 주의사항 통지

｢各级国家档案馆 放档案办法｣和｢外国组织和个人利用我国档案试行办法｣有关注

意事项的通知

10 1991-12-26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

｢各级国家档案馆 放档案办法｣

11 1991-12-26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의 우리나라 당안 이용에 한 시행 법｣

｢外国组织和个人利用我国档案试行办法｣

12 1992-04-22

｢ 앙이 리하는 당안계통의 행정사무성 이용 수수료 항목  표 발포에 해｣통지(｢당안

이용료 규정｣과 ｢과학기술당안 정보자원 이용료 규정｣ 포함)

｢关于发 中央管理的档案系统行政事业性收费项目及标准｣的通知（含｢利用档案收

费规定｣和｢利用科学技术档案信息资源收费的规定｣)

13 1991-12-14

국가당안국의 앙업무회의의 정신을 실 하고, 당안부문이 국  , 형기업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 한 통지

国家档案局关于落实中央工作会议精神，档案部门要为搞好国营大中型 业服务的

通知

14 1994-08-17
｢과학기술당안 개발이용의 경제효과 계산방법 규정｣(시행)의 통지

｢ 发利用科技档案所创经济效益计算方法的规定｣（试行）的通知

15 2004-12-29
당안 정보자원의 개발이용업무 강화에 한 의견

关于加强档案信息资源 发利用工作的意见

<표 3> 1988- 재까지 반포된 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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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실시 법｣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

방 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법규의 내용

이 규정하고 있는 국의 기록물 공개에 한 

기록물의 공개시한, 공개 활동의 주체, 기록

의 기록물공개목록 공개에 한 구체 인 사항

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물의 공개시한은 ｢당안법｣, 당안법

실시 법｣,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

에 규정되어 있다. ｢당안법｣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당안 에 보 된 당안은 일반 으로 

형성된 이후 30년이 지나면 사회에 개방한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종류의 당안은 조기

에 개방할 수 있으며, 외교, 치안, 국가 안  등 

국가의 요한 이익에 련된 당안은 생산된 

후 50년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모든 당안은 

국가의 련 규정에 따라 지속 인 비 보장 

혹은 사용의 통제가 필요할 경우 30년 이상으

로 공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구체 인 시기

는 국가 당안행정 리 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

원에 보고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에는 기

록물의 공개시한 이외에도 각  국가 기록 에 

탁된 기록물의 공개에 하여 “각  국가당

안 에 탁된 당안의 개방여부는 탁자 혹은 

그 합법 인 계승자가 결정한다. 그 합법 인 

계승자가 없을 경우 그 기록물의 공개는 련 

기록 이 본 법의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라고 탁된 기록물의 공

개권자를 따로 명시하고 있다.

의 내용에 근거하면, 국의 기록물 공개

시한은 기록물의 생산 후 30년이며, 기록물 공

개의 주체는 해당 기록물을 리하고 있는 각

 국가기록 이다. 국가기록 은 기록물을 집

 리하는 문화사업기구를 말하며, 앙, 성, 

시,  국가종합기록 과 각류의 문기록

을 포함한다. 각 기 , 단체, 기업사업 조직 내

부의 당안실과 당안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

록 은 포함하지 않는다(李薇 2005). 이런 까

닭으로 국의 기록물공개의 주체는 국가기록

이 된다. 단 비 기록물의 비 해제는 국가

비 기   련 부문이 기록물 공개의 주체

가 된다. 

｢당안법실시 법｣에 “(1) 화인민공화 성

립이 의 당안(청 와 청  이 의 당안, 민국

시기의 당안  명역사당안)은 이 법이 실

시되는 날부터 사회에 공개한다. (2) 화인민

공화국 성립 이후 생산된 당안은 생산된 후 만 

30년부터 사회에 공개한다. (3) 경제, 과학, 기

술, 문화 등 유형의 당안은 수시로 사회 개방할 

수 있다. 앞의 서술한 당안  국방, 외교, 치안, 

국가안  등 국가의 한 이익에 여된 당

안과 기타 생산된 후 30년이 된 당안  당안

이 공개하기 여의치 않은 것은 당안행정 리부

문7)의 비 을 얻어 사회에 공개하는 시기를 연

기할 수 있다.”라고 각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구

체 인 공개시한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물의 공

개 차는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

에 규정되어 있다.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

방 법｣의 제3조에 “각  국가당안 은 개방시

기가 된 모든 당안에 하여 감정 을 조직하고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무릇 국가의 련 규정

에 의거하여 비  보장과 사용 통제가 필요 없

 7) 당안행정부문은 각  당안국과 당안처를 칭하며 당과 국가에서 지도하고 리하는 당안업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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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안은 당안 과 당안행정 리부문에 보고

하여 비  후 개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소속 

행정기 에서 심의하여 비 한다.”라고 규정하

여 각  기록물 리기 의 기록물 공개는 각 기

록물 리기  단 로 이루어지며, 감정 의 감

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은 한 제

14조에 “각  국가기록 이 매년 공개한 기록물

의 목록  수량과 이용 후 생산된 한 효과 

등의 상황을 본 과 상  당안행정 리부문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록물 리기 의 기

록물공개 의무의 철 한 실시를 감독하고 있다.

2.2.2 국의 기록물 공표제도

｢당안법실시 법｣에 따르면 기록물 공표는 

각종 형식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회에 기록물의 

부 혹은 부분 인 원문이나 기록물에 기재된 

특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록물

공표는 일정한 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기록물의 

존재, 형식, 내용과 소유권 등을 사회에 알리는 

것을 이른다. 기록물의 공표는 기록물 공개와 

함께 기록을 사회에 개방하여 기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성격은 차이

가 있다. 기록물 공개는 기록물의 이용성을 이

르는 말이고 공표는 기록물의 존재성을 이르는 

말이다. 기록물의 공표권은 당안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기록물 공개의 공개권은 기록물의 리

자에게 있다. 기록물공표의 목 은 으로 

하여  기록물을 이해하고 기록물의 내용에 익

숙하도록 하는 것이나 기록물 공개의 목 은 

의 기록물 이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공표된 기록물이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된 기록물이 반드시 공표되는 것은 아니다.

국은 기록물 리에서 기록물공표 제도를 

매우 시하며, 각  기록 의 기록물공표 권한

에 하여 철 한 리를 실시한다. ｢당안법｣, 

｢당안법실시 법｣, ｢각  국가당안 의 당안

개방 법｣에 기록물의 공표권, 기록물공표 

차, 기록물공표의 방법과 기록물의 공표 의무 

등에 한 조항을 두고 있다.

｢당안법｣ 제22조를 보면 “국가 소유의 당안

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당안  혹은 

련 기 에서 공표하고, 당안  혹은 련 기

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

도 공표할 권한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

록 의 기록물의 공표가 기록 과 련 기 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당안법실시 법｣ 제24조에서는 “단체 소유

와 개인 소유의 당안은 당안의 소유권자가 공

표권을 갖는다. 단 국가의 련 규정을 반드시 

수하여 국가의 안 과 이익에 손상을 가해서

는 안 되며, 한 타인의 합법  권익을 침범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 소유의 기록물

의 기록물공표 권한이 소유자에게 있음을 분명

히 하고 있다.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의 제13

조에는 “각  국가당안 은 상  기 이 제작 

발행한 문서 혹은 귀속 리권이 본 당안 에 

속하지 않은 역사기록물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상  기 의 문서 공표는 문서를 제작 발행한 

기  소재 행정구역 당안 리기 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리권이 본 당안 에 속하지 않은 

역사당안은 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당안의 

리권이 속한 당안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역사기록물의 공표권이 기록물

의 리기 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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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은 소유자에 따라 서로 다른 공표 차

를 갖는다. 우선 각  국가 기록 에 보존 인 

기록물은 해당 기록 에 의해 공표된다. 단 필

요에 따라 상  주  기 의 동의를 얻어 공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  주 기 의 동

의를 얻어야하는 기록물을 구체 으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다. 국가 기록 에 탁된 개인 소

유 기록물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탁기록물

을 리하고 있는 기록 이 공표해야 한다.

｢당안법실시 법｣에 명시되어있는 공표의 

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비디오, 자 등 

출 물을 통한 발표

∙ 신, 방송 등을 통한 방송

∙컴퓨터 혹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공개 인 장소에서 낭독 혹은 방송

∙기록물사료, 자료의 문 혹은 록모음 

등의 출  발행

∙공개  매 혹은 기록물 복제품 고  

배포

∙기록물 혹은 복제건의 람 공개  진열

｢당안법실시 법｣에는 한 각  국가기록

이 보 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기 으로 사회

에 공개하고 공개기록물의 목록을 공표할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각  

국가당안 은 반드시 스스로 편찬하거나, 련 

단 와 합작하거나, 련단 에 탁하거나 혹

은 개인 편찬 등의 형식으로 극 으로 기록

물 사료의 편찬 출 업무를 개하고 사회의 

수요와 각종 기념활동을 기획하여 각종 형식으

로 당안을 공표해야 한다.” 20조에는 “각  국

가당안 에서 보 하고 있는 당안은 반드시 당

안법의 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 으로 사회

에 공개하고 아울러 동시에 공개당안의 목록을 

공표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국의 기록물 서비스 제도

국의 기록물 리에서 기록물의 공개  서

비스는 각 기록 의 요한 업무이며 의무사항

으로 각 기록 은 각각의 기록 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주의 공개와 서비스가 진행을 

책임진다. 

기록물의 공개와 공표는 국의 모든 기록

이 ｢당안법｣과 ｢당안법실시 법｣  ｢각  국

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업무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기록물의 

서비스는 국의 기록 이 모두 의무 으로 

수해야 하는 의 법률  기타 법규의 규정과 

각 기록 이 의 각 규정의 범  안에서 지

의 상황에 맞추어 제정한 이용서비스규정의 이

원  서비스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 법｣, ｢각  국가

당안 의 당안개방 법｣에 규정된 국의 기록

이 모두 수해야 사항을 보면 기록 리자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제공 의무, 기록물 서비스의 

실시해야하는 기록 은 범 , 기록물 이용자의 

신분 확인, 미공개 기록물과 기록 에 이 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용, 기록물의 이용 제공 방법

과 기록물 이용의 편의를 한 정책에 한 규

정 등이다.

우선 기록 리자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제공 

의무에 한 규정을 보면, ｢당안법｣ 제19조는 

“국가당안 이 보 하고 있는 당안의 이용을 

하여 조건을 창조하고 수속을 간소화하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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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화인민공화국의 국민

과 조직은 합법 인 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공개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여 기록물 리자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의 의무

와 이용자의 범 를 명시하고 있다. ｢당안법｣은 

재 국의 기록물 리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한 유일한 법률로서 총칙, 기록물 

리기구  그 직책, 기록물의 리, 기록물의 

이용 직권과 공표, 법률 책임, 부칙 등 6개의 장

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물 서비스의 실시해야하는 기록 은 범

에 한 규정을 보면, ｢당안법｣과 ｢당안법실

시 법｣,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

등의 법규는 국가종합기록 의 일반 에 

한 기록물공개와 서비스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다. 기타의 기록 들은 기록물 생산 기

의 특수성이나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속

하기 않은 등의 이유로 에 서술한 법규의 규

제를 받지 않고 각 기록 의 성질에 따라 별도

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한 규정을 갖

는다. <국가당안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록

은 당과 국가의 요한 기록을 보 하는 기지

로 사회 각 층의 기록정보자원 이용의 심이며, 

기록  업무는 기록사업의 주체이다. 2008년 10

월 재 국에는 각  각류의 3,816개의 기록

이 있다. 그  국가종합기록 이 3,046개, 국

가 문기록 이 225개, 부문기록 이 142개, 기

업기록 이 304개, 문화사업단 기록 이 40

개이며 과학기술단 기록 은 59개이다. 국가

종합기록 은 앙  기록 과 지방  국가종

합기록 으로 나  수 있다. 앙 기록 은 

앙기록 , 제1역사기록 과 제2역사기록

이 있다. 지방  국가종합기록 은 성 , 직할

시, 자치구, 자치주와 각 지방의 시, , 구 등에 

설립된 기록 이다. 재 국의 국가 문기록

의 표 인 것으로는 사진기록 이 있으며 

특수한 형식이나 격식의 기록물을 문 으로 

보 한다. 부문기록 은 외교부나 국방부 등 

어떤 특정 기 의 기록 이다. 기업기록 과 

문화사업단 기록 은 각 기업이나 문화사업

단체 등의 기록 이다.

기록물 이용자의 신분 확인에 한 규정으로

는 ｢당안법실시 법｣의 제22조에 “ 화인민공

화국 공민과 조직은 소개서 혹은 업무증, 신분

증 등 합법 인 증명이 있을 경우 이미 개방된 

당안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혹은 외국 조직

이 국의 이미 개방된 당안을 이용할 경우 반

드시 국의 련 주 부문의 소개와 당안을 

보존하고 있는 당안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이용자의 범 와 이용자의 신분증명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안법실시 법｣에는 미공개 기록물과 아

직 기록물 리기 에 이 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용 신청, 기록물 이용 방법, 서비스 되는 기록

물 매체에 한 규정이 있다. 미공개 기록물의 

이용 신청은 기록물을 보 하고 있는 기록물

리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기

록물 리 행정부문의 심의와 동의가 요구된다. 

기록물 리기 에 이 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

용은 재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리 조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록물의 이용 제공 방법에 하여 ｢당안법｣

은 기록물의 이용을 “당안의 열람, 복제와 베끼

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으며, 기록물 원건

의 보호를 하여 ｢당안법실시 법｣ 제21조에 

“각  각류 당안 은 사회에 이용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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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안에 하여 반드시 차 으로 마이크로필

름으로 원건을 치해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당안과 기타 복제품 형식의 당안은 당안을 소

장하고 있는 단 의 법정 리인의 서명 혹은 

인장 등의 표시가 있을 경우 당안 원건과 동등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 국의 기록물 이용의 편의를 한 정

책에 한 규정을 보면 ｢각  국가당안 의 당

안개방 법｣ 제5조에 “각  국가당안 은 반

드시 개방된 당안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아울

러 이용자가 자력으로 검색할 있는 기록물철 

혹은 문건 등 의 공개목록을 편찬하고, 손 

혹은 자 이 변했거나 번진 당안은 반드시 보

수하여 보호하고, 오래되었거나 진귀하고 귀

한 당안은 반드시 복제품으로 원건을 신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제6조에 “각  국가당

안 은 반드시 공개당안 열람실을 설치하고 아

울러 필요한 열람과 복제 설비를 비치하여 이

용자에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기록물

의 물리  근  지  근을 보장하고 있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 법｣, ｢각  국가당

안 의 당안개방 법｣의 규정에 따라 각 기록

이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기록물 이용의 

편의를 한 정책의 내용을 보면 기록물의 서

비스 시간, 자료의 출, 이용자의 등록과 확인, 

개인소지품의 제한, 1회에 신청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수량 등으로, 각 사항의 구체

인 용은 각 기록물 리기 에서 지 상황에 

의거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록 의 

기록물 서비스 시간, 기록물 이용료, 1회에 이

용할 수 있는 기록물의 수량 등에 차이가 있다. 

국가당안 인 제1역사기록 의 이용 차에 

한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본 기록 은 보 이용부의 이용과에서 기

록물 이용 사무를 담한다. 이용자는 반

드시 효력이 있는 신분증과 소개서, 명확

한 이용 목 을 가지고 수처에서 수속

을 마친 후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열람 가능 시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

 8시에서 오후 4시, 요일 오  8시에

서 오후 3시.

3. 기록물 입출고 시간: 오  8시와 오후 1

시. 기록물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 시간 

이 에 처리하여한다(11시 30분에서 오

후 1시까지는 휴식시간).

4. 열람지역에는 메모리용 필기구 이외의 참

고서, 사진기, 컴퓨터 등을 휴 할 수 없다.

5. 여 기록물의 수량은 당일에 열람 가능

한 수량으로 제한한다.

6.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원건의 손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기록물  기록물철 

내의 문건의 수량을 정리할 수 없는 기록

물은 열람이 제공되지 않는다.

7. 이미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품을 완성한 

기록물은 원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마

이크로필름복제품의 자가 분명하지 않

은 것은 기록물 리자의 확인을 거쳐 원

건을 제공한다.

8. 기록물의 열람과 여는 본 기록 이 규

정한 지역 내로 제한한다.

9. 열람 과정에서 본 의 련 규정을 수하

고, 기록물을 보호하며 기록물에 씨를 쓰

거나 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열

람 후에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10. 기록을 메모했을 경우 [당안 메모 기재

표]에 기재하고 메모한 내용을 확인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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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가지고 간다.

11. 기록물을 사진 촬 하거나 마이크로필름

의 상은 반드시 [당안 촬  기재표]에 

기재하고, 용도를 분명히 기재하고 본 기록

의 비 을 받아 제작을 차를 정한다.

12. 본 기록 에 소장된 기록물과 검색 도구

는 복제할 수 없다.

13. 본 기록 에서 메모나 복제를 한 기록물

은 ｢당안법｣을 수하여 본 기록 에서 

서면으로 권한을 인가하지 않으며 공표

나 출 을 할 수 없다. 반할 경우 본 기

록 은 법  책임을 묻는다.

14. 열람 보조 설비와 기타 설비를 보호하고 

만약 손상시킨 경우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역사기록 이 기록물 이용 차에는 기록

물서비스 부서, 기록물서비스 시간, 기록물의 

서비스를 한 입출고시간, 이용자의 수 사항, 

이용제공 기록물의 매체와 이용제공 방법  이

용자의 기록물 이용시 등록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의 기타 국가기록 은 각 기록 의 

상황에 맞추어 이러한 상황 등을 포함한 이용 

정책을 제정하여 이용 서비스에 용한다.

국의 기록물 이용 수수료의 징수는 ｢당안

법실시 법｣,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 ｢당안 이용 수수료 규정｣ 등의 규정에 의

거하여 각 지방의 상황에 맞추어 각 기록 이 

제정하여 용한다. 기록물의 이용 수수료 역시 

국가가 정한 큰 틀 안에서 각 기록 이 지 상

황에 맞추어 용하여 실시한다. 아래에 ｢당안

법실시 법｣,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 ｢당안 이용 수수료 규정｣에 나타난 규정을 

소개한다. 구체 인은 내용은 <표 4>와 같다.

국은 1988년부터 사회에 기록물을 공개하

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의 공

개와 서비스에 한 제도는 기록물의 공개, 공

표와 서비스의 제공까지 거시  정책에서 미시

 정책까지 완정성 있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한 

규정들이 종이기록물의 리를 기 으로 공개

와 서비스 제도를 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공

개와 공표 방법이 없으며 온라인을 통한 기록

정보의 서비스에 한 규정들이 없다. 재 

국 <국가당안국>은 자기록물의 리, 정보공

개 요구의 증가와 기록물의 공개 역량 등의 강

화를 하여 2007년부터 당안법 수정 의견들을 

수렴하여 ｢당안법｣의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3. 국의 기록물 웹 서비스 황

3.1 국의 기록물 웹서비스 황

재 국의 기록정보웹서비스의 주요 방식

은 각 기록물 리기 이 인터넷상에 건설한 기

록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이다. 기록

정보네트워크는 각  기록물 리기 이 인터넷 

상에 건립한 사이트로서 각종 기록 리업무를 

실행하고 기록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이

다. 1999년 이 에는 북경시기록 (http://ww

w.bjma.org.cn)8)과 상해시기록 (http://ww 

 8) 2007년 북경시기록 과 북경시당안국의 사이트 합병 후 http://www.da.bj.cn로 변경.



118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8권 제2호 2008

반포일시 명 칭 내 용

1 1996-07-06 당안법실시 법
제22조：당안을 사회에 제공하여 이용할 때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표 은 국가당안국과 국무원의 가격 리부문에서 제정한다.

2 1991-12-26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

제9조: 각  국가당안 이 이용을 제공할 때 국가의 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항목을 증설하거나 수수료의 표 을 높여서는 안된다.

3 1987-10-05

국가당안국, 국가

물가국의 당안 이

용 수수료 련규

정에 한 통지

1. 수수료 범

  ① 무료서비스: 해당 단  혹은 개인이 형성 이 , 증여, 탁한 당안과 상  

기 의 업무를 하여 기록물 이용

  ② 유료서비스: 부동산, 자산, 채무, 채권, 학력, 근무연한과 분쟁 해결, 생산 

혹은 기타 리성, 상업성 활동  출  등을 통한 경제  이익을 한 

기 과 개인의 기록물 이용은 모두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수수료 항목과 표

  ① 복제비: 수고비와 보호비를 포함한다

  ② 증명비: 학력, 근무연한  공증 등을 한 증명은 한 부당 2원, 부동산과 

자산 증명은 경제수익의 2%

  ③ 자문서비스비: 직 인 참고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으로 우편을 

통한 리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

3. 외국인의 이용 수수료는 표 보다 높게 징수할 수 있다.

4. 엄격하게 집행하여 임의로 항목을 증설하거나 표 보다 높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

4 1988-02-12

국가당안국의 당

안이용료 련규

정에 한 통지의 

보충설명 

1. 수수료 범 에 한 무료 서비스 의 “상 기 ”을 주  당안 의 직속 상 기

으로 규정한다. 무료서비스 의 “개인”은 당안을 직  생산하 거나 직  

이 , 증여와 탁한 사람을 가르킨다(사망 후에는 계승자을 포함한다).

  업무를 한 이용도 복제비, 증명비, 자문서비스비를 징수한다.

2. 수수료 항목과 표 : “보호비”는 복제비용 재료비 이외의 것으로 진귀한 

역사당안의 경우 높게 징수할 수 있다. 자료의 복제는 당안에 한다. 외국인의 

수수료는 내국인 보다 2-3배를 징수한다.

5 1992-04-22
당안 이용 수수료 

규정

1. 상과 원칙: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당안 은 각  인민 정부가 설립을 

비 한 종합성, 문성 당안 이다. 유상서비스와 무상서비스의 결합을 원칙으

로 한다.

2. 수수료 범 : 국가당안 , 국가물가국의 당안이용 수수료와 련한 규정의 

통지와 같다. 경제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은 모두 유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생산자, 소유자와 상 기 의 업무를 한 이용은 무료서비스이다(복제비 

원가는 징수한다).

3. 수수료 항목과 표

  ① 기록물 보호비: 일반기록물의 복사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명청, 민국, 명역

사, 건국 이후는 서로 다른 표 을 용하여 징수한다. 특별히 진귀한 당안은 

일반 표 의 3-5배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복제비: 지의 실제 상황에 따른다

  ③ 증명비: 학력과 근무연한은 한 부당 2원, 부동산증명은 10-400원을 징수한다.

  ④ 자문서비스비: 각지방의 가격, 재정부분이 제정한다.

  ⑤ 외국인은 내국인 보다 2-5배를 징수한다.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공민은 

외국인보다 낮게 징수한다.

4. 구체 인 수수료 징수의 실시는 각성  물자, 재정부 부분이 제정한다.

<표 4> 이용 수수료에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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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chives.sh.cn) 두 개의 기록 사이트만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1999년부터 국정부가 실

시한 기록정보화 건설 진 사업의 향으로 

국의 기록물 사이트의 수는 2005년도 연말까지 

48개로 증가하 다(그림 1 참조).

재 국에서 기록물 웹서비스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  국가종합기록 이

다. 지방  국가종합기록 의 온라인 서비스를 

보면 2008년 재 칭하이성(青海省)을 제외한 

31개의 성 (직할시와 자치구 포함)기록 의 

기록정보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며, 인터넷에 부

분 인 기록물 정보서비스를 개하고 있어 

국 국의 기록정보사이트 체계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의 앙기록 은 

아직 웹사이트를 건설하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제1역

사기록 과 제2역사기록 은 각각의 웹사이트

를 건설하여 소장하고 있는 문건그룹목록의 검

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 

상에서 기록물원문의 열람이 불가능하여 이용

자가 제1역사기록 과 제2역사기록 이 소장

하고 있는 기록물의 열람을 원할 경우 반드시 

기록 을 반드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의 다수의 기록정보사이트의 이름은 

gov.cn을 사용한다. 를 들면 요녕성기록 의 

사이트명은 http://www.lndangan.gov.cn이

고, 운남성기록 의 사이트명은 http://www.

ynda.yn.gov.cn이다. 일부의 외 인 기록정

보사이트로는 상해기록 의 http://www.arc

hives.sh.cn, 북경시기록 의 http://www.da.

bj.cn 등이다. 

에 언 한 31개의 성  기록 의 다수 

기록정보사이트는 기록물목록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으며, 기록물의 원문서비스를 실시하는 

기록 은 북경시기록 , 요녕성기록 과 운남

성기록 이다. 요녕성기록 과 운남성기록

의 원문서비스는 특색기록물에 속하는 기록물

의 일부 원문을 제공하고 기타 기록물의 원문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  기록  이외에 기록물원문서비스를 실시

하고 기록 으로는 청도시기록 (http://www.

qdda.gov.cn)이 있다. 청도시기록 은 2000년부

터 디지털기록  건설을 시작하여 2003년에 완

성하 다. 재 청도시기록 은 기록물목록 데이

<그림 1> 국의 기록물 사이트 증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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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 원문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진기록물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를 건설하여 기록물목록  원문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재 국에는 기록물의 웹서비스에 한 정

책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이나 조항들이 없다. 

｢ 국당안사업발  10차 5개년 계획(全国档

案事业发展 “十五”计划)｣9) 에 반포된 ｢

국당안정보화 건설 실시 요강(全国档案信息

化建设实施纲要)｣은 기록물의 정보화 건설

을 목표  하나로 하고 있다. 구체 인 실천 

조목으로는 기록정보자원의 개발, 기록물 목록

센터의 건설과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

여 북경, 천진, 요녕, 상해, 섬서, 청도기록  등

의 내부 네트워크의 완성과 각 기록 의 조건

에 따라 공개기록물의 웹서비스 제공을 장려하

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재 국의 기록정보

사이트의 웹서비스는 지역  편차가 심하고, 

각 기록 의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웹서비

스의 내용 한 표 화된 바가 없어 기록물의 

웹서비스에 한 통계를 내거나 각 기록 의 

웹서비스 사이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웹서

비스의 장 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2 북경시기록 의 기록물 웹서비스

북경시기록 은 1995년 정보 네트워크화를 

시작하여 1996년 수도 경제정보 네트워크에 홈

페이지를 개설하 으며 1998년 정식으로 사이

트를 개설하여 소장기록물, 소장기록물에 한 

정보서비스  기록물자원의 개발과 이용 황 

등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있다. 2007년 북경

시당안국과 북경시기록 은 두 개의 사이트를 

하나로 합병하여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를 개

설하여 기록물정보와 행 정보의 온라인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는 시민의 편리한 기

록정보 이용을 하여 22개의 서버, 28개의 데

이터베이스, 내부지역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

와 웹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 설치하 으며 네

트워크 연결과정에서 DmZ구역 즉 안 구역을 

설치하고 있다.

재까지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모든 기록물정보는 종이기록물을 디

지털화한 정보로써 기록물의 정보화 과정은 다

음과 같다. 수집(수집처) ￫정리(정리처) ￫보
(보 처) ￫편목(편목처) ￫마이크로필름화

(마이크로필름처) ￫디지털화(컴퓨터처) ￫웹
서비스 가능 여부의 감정(정리처의 감정 원

회)을 거쳐 이용처에 의해 서비스가 실시된다.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는 기록물의 목록과 

원문의 검색 기능과 온라인 정보서비스, 문

 홈페이지서비스, 북경시 기타 기록정보사이

트와 국내외 기록물 리기구와의 링크 등을 제

공하고 있다.

3.2.1 서비스 자원 유형과 수량

북경시기록 은 2005년 집계 기 으로 종이

기록물의 29.1%인 44.6만권 1,700만 페이지의 

기록물의 디지털화하 으며, 소장하고 있는 마

이크로필름 기록물의 10%인 80여만 폭의 마이

크로필름 기록물을 디지털화하 으며, 소장하

 9) 국당안사업발  10차 5개년 계획의 기간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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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체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화하 다.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가 인터넷을 통해 제

공하고 있는 기록물정보의 유형은 기록물정보

의 원문서비스, 기록물목록 정보서비스  기록

물을 연구하여 편찬한 특색 기록물 등이 있다.

1) 기록물원문서비스: 북경시기록 은 이미 

28개의 원문기록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완료하 다. 28개의 원문기록정보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북평시정부 기록물, 

북평시사회국 기록물, 북평시시민국 기록

물, 북평시교육국 기록물, 북평시 생국 

기록물, 기북 력유한공사북평분공사(冀

北电力有限公司北平分公司) 기록물, 화

북수리공정총국(华北水利工程总局) 

기록물, 사진기록물의 8개 데이터베이스

로 180만 페이지의 기록물이다. 의 기

록물은 모두 1949년 이 에 형성된 역사

기록물로 이미 공개기록물에 속한다. 기

타의 원문기록물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기

의 공무원과 북경시기록  직원에게 

직 과 근 권한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2) 기록물목록정보: 북경시기록 은 6개의 

목록 데이터베이스 건설하여 총 796,686

개 조목의 목록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

하고 있다. 6개의 목록데이터베이스는 

화민국시기의 기록물목록(447,711조목), 

화인민공화국 시기의 기록물목록 데이터

베이스(73,390조목), 기록물자료 데이터

베이스(22,647조목), 북경시 모범노동자

기록물목록 데이터베이스(40,290조목), 소

송기록물목록 데이터베이스(104,477조목), 

공상(工商)세무기록물목록 데이터베이

스(108,171조목)이다. 

3) 특색기록물. 특색기록물은 북경시기록

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역사  가치

가 높고 시민들의 심이 많은 기록물로 

북경시기록 은 특색기록물을 주제별로 

편찬 연구하여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

는 특색기록물의 제작 방법은 임의의 주

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록물에 한 설명, 

외부학자의 연구와 사진 등으로 구성한

다. 재 북경시기록 이 제공하고 있는 

특색기록물로는 경성강단(京城讲坛), 도

설북경(图说北京), 고건민거(古建民居), 

연도풍정(燕都风情), 경화지여(京华之

旅), 고도창상(古都沧桑) 등이다. 각 주

제 아래에는 각각 10여개의 소주제가 있다.

재 북경시기록 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자원들은 다수가 종이기록물을 디지털

화한 정보로 멀티미디 형식의 기록물은 온라인

에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한 이미 구성된 

28개의 원문기록물데이터베이스에 한 일반 

시민의 근을 8개의 데이터베이스로 제한하고 

있어 온라인서비스 자원의 수량이 소수이다.

3.2.2 검색서비스

북경시기록 이 온라인상에서 기록물원문 

혹은 기록물목록정보의 검색에 제공하는 검색

방법은 키워드검색과 목록형 검색방법이다. 키

워드를 이용한 검색은 사이트 내의 통합검색과 

기록물원문데이터베이스  목록데이터베이스

의 검색이 제공된다. 통합검색은 범 는 홈페

이지 내의 공개문건, 이용 가이드, 특색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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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제한되어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목록 데

이터베이스의 기록물정보는 통합검색으로는 

검색되지 않는다.

기록물원문과 기록물목록정보의 검색은 목

록형 검색 방법과 키워드 검색  상세검색 방

법이 결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기

록 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서비스를 링크하

여 기록물목록정보와 기록물원문정보를 제공

하는 페이지로 이동 후 원하는 6개의 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와 8개의 원문기록정보 데이터베

이스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데

이터베이스  하나를 선택하면 키워드 검색과 

상세검색의 창이 나타난다. 상세검색의 창은 

기록물 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일시 등의 검색

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기록물목록과 기록물원문을 검색할 경우 각각

의 데이터베이스들은 검색 범 가 독립되어 있

으므로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검색의 

정확도에 향을 미친다. 이용하고자 하는 정

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각각의 데

이터베이스를 하나씩 선택하여 검색을 반복해

야 하는 불편이 있다.

3.3.3 기록물의 근

북경시기록 은 온라인으로 기록물원문의 열

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의 다수 기

록 의 사이트가 기록물목록정보의 서비스나 

간단한 소개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북경시기록 은 온라인으로 원문기록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기록정보사이트이다. 

이용자는 각종 검색 방법으로 목록기록정보와 

원문기록정보를 찾아내어 열람할 수 있다. 원

문기록은 Tif형식으로 장되었으며 문 뷰어

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인쇄나 다운로

드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3.3.4 도움과 웹서핑서비스 

북경시기록 이 제공하는 이용자를 한 도

움과 웹서핑서비스는 이용가이드, 홈페이지 웹

서핑가이드 등의 설명형 도움서비스와 이용자

와 기록 의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FAQ와Q&A 등의 서비스가 있다. 설명형 도

움서비스는 소장 기록물 소개, 기록  이용소

개, 온라인 서비스 소개, 기록물 이용 약서비

스 소개 등이 있다. 설명형 도움서비스는 모두 

문자형 설명으로 다수의 내용은 오 라인 서

비스 즉 기록 을 직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서비스에 한 설명이다. 

북경시기록 의 Q&A서비스는 “我要提

”으로 자우편 방식으로 이용자가 리자

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 기록은 

장되지 않으며, 질문된 내용의 처리 황에 

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3.3.5 이용자 리

북경시기록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일반 

이용자의 로그인 제도가 없다. 즉 사이트 이용

자에 한 이용권한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자에 

한 기타 리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

용자가 기록정보를 원할 때 직  본인이 원하

는 정보로 로그인 없이 근할 수 있으며, 이용

자의 이용 내력 혹은 심 기록 등의 리서비

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리자에게 

이메일, 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 약 열람

서비스 혹은 자문서비스를 구할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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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키, RSS와 자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기록정보에 한 온라인을 통한 평등한 근, 

수량의 확 , 사회이용자와 기 이용자의 차별 

타 , 데이터베이스의 다각화를 통해 검색의 필

요성 도모, 이용자 리를 한 개성화서비스, 

서비스 내용과 차의 투명화 등 이용자 지향

인 서비스 메카니즘의 건설이 요구된다.

4. 결 론

기록물의 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은 

1949년 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5,60년 의 

모든 국가기록물에 해 이용자군을 제한한 공

개  서비스에서 1980년 의 역사기록물에 한

정하여 특정 이용자군에게 공개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과정을 거쳐 1987년 5월 제정되고 1988

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당안법｣의 시행으로 

1949년 이후에 생산된 국가기록물의 공개와 서

비스가 일반이용자들에까지 확장되었다.

기록물의 공개와 공표  이용에 한 제도

를 보면 국의 국가기록물의 공개는 기본 으

로 생산 30년이 지나면 각 기록물 리기 과 

기록물 리행정기 의 심의를 거쳐 사회에 개

방된다. 공개가 결정된 국가 소유의 기록물과 

개인이 탁이 국가기록 에 탁하여 국가기

록 에 보  인 기록물은 각  기록 에 의

해 사회에 공표되고, 개인 소유의 기록물은 개

인에 의해 공표됨으로써 기록물의 존재, 형식, 

내용과 소유권 등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 

국은 기록물의 공개와 더불어 기록물의 공표를 

요한 기록물 리 정책 삼고 있으며, 국가기

록 이 보 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기 으로 사

회에 공개하고 공개기록물의 목록을 공표할 의

무를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기록물의 서비스는 당안법｣과 ｢당안법실시

법｣, ｢각  국가당안 의 당안개방 법｣에 

규정된 이용정책에 의거하여 각 기록물 리기

에서 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기록 마다 

실천 인 서비스정책에는 약간의 차이를 갖는

다. 국의 기록 이 모두 수해야 사항으로

는 기록 리자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제공 의무, 

기록물 서비스의 실시해야하는 기록 은 범 , 

기록물 이용자의 신분 확인, 미공개 기록물과 

기록 에 이 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용, 기록

물의 이용 제공 방법과 기록물 이용정책에 

한 규정 등이다. 각 기록 이 제정할 수 있는 

기록물 이용의 편리를 한 정책의 내용은 기

록물의 서비스 시간, 자료의 출, 이용자의 등

록과 확인, 개인소지품의 제한, 기록물 이용료, 

1회에 신청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수량 

등으로 각 사항의 구체 인 용은 각 기록물

리기 에서 지 상황에 의거하여 제정하도

록 하고 있다.

국의 기록물 웹서비스는 각  기록 이 건

설한 기록정보웹사이트에 의해 실시된다. 재 

국의 국가 앙기록   앙기록 은 인터

넷 사이트를 건설하지 않았으며 제1역사기록

과 제2역사기록 은 문건그룹목록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청해성을 제외한 31개의 성

(직할시와 자치구 포함) 기록 은 모두 기록  

사이트를 건설하 으며 인터넷을 통해 기록물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문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기록 은 북경시기록 , 요녕성기

록 과 운남성기록 이다. 성  기록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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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기록 이 인터넷을 통해 기록물원문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행 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에 한 제

도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은 종이기록물, 

마이크로필림기록물의 이용서비스에 해 규

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웹서비스에 한 구체

인 규정은 없다. 웹을 통한 기록물을 서비스

는 ｢ 국당안사업발  10차 5개년 계획｣ 에 

반포된 ｢ 국당안정보화 건설 실시 요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의 요강은 각 기

록 리기 의 내부 지역네트워크 건설을 의무

로 규정하고 있으나 웹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는 장려 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국의 기록물 웹서비스는 각 기록 의 자율 인 

업무 사항으로 각 기록 의 웹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웹서비스 기록물의 수량이 기록물의 목록

정보에 그치는 기록 이 다수이다. 

북경시기록 사이트는 국의 표 인 기

록물 웹서비스 사이트로 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목록서비스  기록물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

의 수량이 소량이며 기록물의 온라인 열람 이

외에 인쇄나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이

용자의 기록물 이용 상황에 한 리가 되고 

있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의 기록물 이

용 황 악이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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